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3. 20.>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 ]허가
) 통지서[ ]변경 허가

[ ]불허가
[ ]취소

관리번호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상속개시
 (증여)일

상속세(증여세)
  결정연월일

연부연납
  허가일

허 가 사 항

납 부 연 월 일 ① 연 부 연 납 세 액 ② 연부연납가산금 ③  납 부 할 금 액

1차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국세기

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

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

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적

용하여 산정한 가산금)

 ① 연부연납 세액과 

②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합 계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허가 [ ]변경 허가 [ ]불허가 [ ]취소 결정

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